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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 실태 조사표, 

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❶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
❷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(부양의무자 포함) 

생계·주거·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

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

-

필수 신청서

❶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
❷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❸ 사용대차 확인서

❺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

❹ 소득·재산 확인 서류

❻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

구비 서류(필요 시)

신청 서류

신청주체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, 

기타 관계인이 신청

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(토·일·공휴일 제외)

소득·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

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.

조사내용 신청 가구의 소득·재산, 근로능력, 취업상태, 

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,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

수급 결정 이후 조사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

시·군·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지원 절차

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

소득·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·군·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

합니다.

친척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준비해 주세요.



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 기초생활보장 지원 내용

생계 급여 교육 급여

주거 급여
다인

(6인 이상)
·

다자녀
(3자녀 이상)

생업용

자동차

2023년

1,600cc 미만

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

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

일반재산 환산율

(4.17%) 적용

일반재산 환산율

(4.17%) 적용

2,500cc 미만

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

또는 500만원 미만

1,600cc 미만

승용자동차 1대

2024년

자동차재산 기준

구 분

’23년

’24년

전년대비

초등학생

41만 5천원

46만 1천원

+4만 6천원

중학생

58만 9천원

65만 4천원

+6만 5천원

고등학생

65만4천원

72만 7천원

+7만 3천원

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%에서 32%로 상향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%수준으로 상향하여 

초·중·고 평균 11%인상 

청년 근로·사업소득 공제(40만원+30%)를 24세 이하에서 

30세 미만 청년에게까지 확대 적용

청소년 한부모(24세이하) 근로·사업소득 공제를 40만원

+30%에서 60만원+30%로 확대

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%에서 48%로 상향

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 인상

(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 임차료 지원)

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

적용 제외

생계급여 지원금액 역대 최대수준인 13.16%

(4인가구 21만 3천원) 인상

구분

1인

2인

3인

’23년

62만 3천원

103만 7천원

133만원

’24년

71만 3천원

117만 8천원

150만 9천원

전년대비

+9만원(+14.40%)

+14만 1천원(+13.66%)

+17만 9천원(+13.40%)

4인 162만 1천원 183만 4천원 +21만 3천원(+13.16%)

5인 189만 9천원 214만 3천원 +24만 4천원(+12.82%)

6인 216만 8천원 243만 8천원 +27만원(+12.43%)

의료 급여

청년 근로·사업소득 공제

자동차가액의 50%에

대해 일반재산 환산율

(4.17%) 적용

2,000cc 미만

승용자동차 1대

자동차가액 100% 재산 

산정 제외
구분

’23년

’24년

전년대비

1인가구/4급지
(수도권·광역·세종·특례시 외)

6인가구/1급지
(서울)

16만 4천원

17만 8천원

+1만 4천원(+8.5%)

62만 6천원

64만 6천원

+2만원(+3.2%)


